
현행 변경

제 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20 ( )

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①

법으로 투자하여 운용한다 다만 제 호 및 제 호. , 1 2

의 유가증권등에 신탁재산의 이20% 상을 투자하며,

제 호 및 제 호 단서 규정에 대한 투자는 신탁재산2 4

의 이하로 한다50% .

1.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신탁재산

의 이하로60% 한다 다만 전환사채 교환사채. , , ,

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자, ,

산유동화증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

다음 각목의 범위내에서 투자운용한다.․
가목 라목 생략( ~ )

2.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신탁재산

의 이하로50% 한다 다만 코스닥주식등 및 주. ,

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범위

내에서 투자운용한다.․

유동성자산 및 기업어음등에의 투자는 신탁재산3.

의 이하로 한다 다만 유동성자산에의 투자40% . ,

는 이상으로 한다5%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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